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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주차 성매매 찬반논쟁

Ⅰ. 문제의 제기

지난 2011. 9.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이라고 한다) 제22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성매매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여성

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

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46조의2)고 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다. 기존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28조에 규정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일정한’ 성매매범죄를 수사기

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청소

년성매매의 경우 보다 ‘폭넓은’ 범위의 성매매범죄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제도를 도입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현행 우리나라의 성매매정책은 성매매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라는 

기본적인 법률을 토대로 일관되게 금지주의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계속적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성매매의 처벌 및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

나라의 성매매정책과 관련된 입장의 변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

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라고 하겠다. 일

반적으로 성매매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존재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으며1), 기원전 

3200년경 설형문자로 기록된 슈메르 신학에서부터 성매매를 상징하는 신(神)이 등장

하고, 기원전 1700년경의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법전인 함무라비법전에도 성매매여

성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2) 이와 같이 동서고금3)을 막론하고 성매매가 사회도덕

이나 개인윤리의 차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의 이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정책의 변천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라고 본다. 이에 

1) 구약성서 여호수아 제2장 제1절: 여호수아는 예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정탐원들을 파견하게 되었
는데 그들 정탐원들은 창녀인 라합의 집에 가서 묵었다고 전한다. 또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성
매매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고도 한다(Sheley, Joseph F., Crimonology,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1, p. 181).

2) 김혜영, “성문화의 역사적 고찰 -매매춘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4집, 부산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
소, 1993. 3, 8-9면. 

3) 고대사회의 빈번한 전쟁과 잦은 이동 등의 원인으로 남편이 없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
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성매매였다. 성매매는 종교적 이유에서도 비롯되었다. 고대사회에서 성매매가 
사원(종교시설)에서도 발생한 것이 그 이유이다. 사원성매매(temple prostitution)는 종교적인 이유로 
신에게 봉사하는 자들이 성직자들에게 성관계를 제공한 것을 의미하는데 역사학자들은 성매매의 기원
을 여기서 찾고 있다. 고대 오리엔트시대부터 중세 및 근대 유럽사회의 성매매 역사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는 김혜영, 앞의 논문, 7-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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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고조선시대부터 2004년 성매매처벌법의 제정 이전까지의 

시기를 편의상 5단계의 시기로 나누어 각각의 시기에 존재하였던 성매매정책에 대

한 변천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한다.

Ⅱ. 1876년 이전의 성매매정책

1. 조선시대 이전의 성매매정책

우리나라에서 성매매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는 힘들다. 우리 

나라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의 8조법금(八條法禁)에는 성매매와 관

련된 어떠한 기록도 없지만, 성매매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고 하여 이 당시에 성매

매라는 현상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큰 오산일 것이다. 오히려 성매매라는 것이 

그 당시의 중대한 범법행위로서 8가지의 해악에 포섭되지 아니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구

려시대의 유녀(遊女)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4), 유녀는 노는 여자, 매음녀,

갈보 등과 같은 의미이다. 고구려의 사회풍속을 기록한 중국 사서(史書)에는 유녀에 

대한 기록이 많은 편인데5), 기록에 의하면 유녀는 ‘일정한 남편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음란함을 좋아한다는 풍속으로 미루어 고구려 사회에서 성매매가 성행했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사서 중 동이전(東夷傳) 고구려조를 보면 대부분 

‘그 풍속이 음란하고, 남녀 무리가 서로 떼를 지어 모여 논다’고 기록하고 있다.6) 이

를 통해 고구려의 성도덕이 매우 문란했을 것이라 판단한 다음, 유녀를 ‘국가로부터 

매음행위를 공인 받는 대신 세금을 내는 여자들’로 파악한 것이다.7) 하지만 이는 중

국인이 보았을 때 음란한 유녀가 있었음을 기록한 것이고, 모든 유녀가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유녀는 한국 측의 사서에서 등장하지 않고 오직 중

국 측의 사서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유녀의 발생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고대부족국가의 징벌과정에서, 또 하

나는 무녀(巫女)에서 기인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고구려 유녀에 대한 사료

가 모두 고구려 후기의 상황을 설명한 점에 착안하여, 갑자기 이 시기의 사료에 등

4) 김용숙, 「한국문화사 대계Ⅳ」, 고대민족문화연구소편, 민음사, 1990, 553-554면(조선시대에는 유녀 
이외에 화랑(花朗)이라는 용어로도 불리었다); 최병각, “매춘행위와 형벌권의 한계”,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 6, 305면(‘고구려시대의 遊女에 대한 기록이 있음에 비추어 
그 무렵에 이미 사회문제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5) 고구려의 유녀에 대한 기록은「周書」卷49, 列傳 第41, 異城 上 高麗(‘風俗好淫 不以爲鬼 有遊女者 夫
無常人’),「北史」卷94, 列傳 第82, 東夷 高麗(‘風俗尙淫 不以爲鬼 俗多遊女 夫無常人’),「隋書」卷81, 
烈傳 第46, 東夷 高麗條(‘俗多遊女’) 등에 남아 있다.

6) 조상현, “고구려 ‘遊人’의 성격 검토”, 전북대학교 사학석사학위논문, 2002. 8, 8면.
7) 유영박, “고구려의 세제와 유녀문제 - 중국측 문헌에 나타난 우리나라 초기의 매음설에 대한 시론”, 

지식산업사, 1987, 108-115면. 이에 대하여 유녀가 국가로부터 공인받았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고
구려 사회에 공창이 존재했다는 근거도 없다는 반론이 있다. 하지만 고구려 사회에 음란성을 가진 여
성의 집단이 있음은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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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8) 이에 비추어 이 무렵부터 성매매가 사회문제

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유녀와 관련된 처벌규정이 나타

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유녀가 적어도 범죄 내지 형벌과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

악된다. 신라의 경우에는 문헌기록은 없고 김유신과 천관녀의 설화에서만 볼 수 있

다. 백제의 경우에는 유민(流民)이 양수척(揚水尺)으로 전락하여 조선까지 존속하였

다는 기록이 있다.9) 고려사에 의하면 당시 기녀들을 지칭하였던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는데, 민간에서 영업을 하는 사기(私妓)와 관청에 소속된 관기(官妓), 집에 있던 

가비(家婢) 등이 그것이다. 이 때 사기 안에 창기가 있어 매음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10)

2. 조선시대의 성매매정책

(1) 기생11)제도

기녀12)는 고려시대의 관기제도가 그대로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유교윤리와 상관없

이 더욱 세분화되고 조직화되었다. 기녀는 각 지방에서 뽑아서 장악원(掌樂院)이라

는 중앙관청에 소속되어 노래와 춤을 교육받았는데, 정원은 100명이었다. 이것은 중

앙의 경기(京妓)이고, 지방기(地方妓)는 관청마다 15-200명이 소속되었다고 하니 그 

수가 상당하였다.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서 등급도 세분화되어, 일패(一牌)인 기생

(妓生; 관기의 전통을 계승한 상류사회의 연회에 참석하는 상층기녀), 이패(二牌)인 

은근자(殷勤者; 기생출신이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자로서 은근히 성매매를 하는 자

들), 삼패(三牌)인 탑앙모리(搭仰謨利; 성매매만 업으로 하는 자들로서 잡가만 부르

고 가무는 못하도록 규제함) 등으로 분류되었다고 한다.13) 이러한 조선시대 기녀는 

지배계층인 양반의 풍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풍류 속에는 음주가무

뿐만 아니라 ‘수청 든다’라는 말의 동침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특히 잠자리 기생에

게 대가로 주는 돈을 ‘해웃채’, ‘전두(纏頭)’, ‘행하(行下)’라고 하였다.

연산군 때에는 전국에서 자색을 갖춘 여자들을 강제로 뽑아서 기녀로 삼았는데 

원각사의 승려를 쫓아내고 거주시키기도 하였다. 전국에 미녀를 뽑기 위한 ‘제청사’

라는 사절단까지 만들었고, 많을 때는 1만 여명까지 한양에 머물렀다고 한다. 기녀

8) 6세기 말 7세기 초는 전쟁이 대규모로 발생하였는데, 이 때 패배한 남자들은 참수를 많이 당했다고 
한다. 한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 가던 가장을 잃은 수많은 가정에서 유녀가 생계를 위해 극단적으로 
매음의 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중국 측 사료에 유녀가 매음녀처럼 표현된 것은 이러한 일
부 유녀들의 모습을 보고 마치 전체 유녀가 매음녀인 것처럼 기술한 것이다(조상현, 앞의 논문, 
30-33면 참조).

9) 김용숙, 앞의 책, 554면.
10) 이경복, “고려시대 기녀연구”, 민족문화간행회, 1986, 46면.
11) 기생은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의미에서 해어화(解語花)라고도 하였는데,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를 

두고 한 말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12) 기녀는 기생의 한 종류로서 최상급의 기생이다. 
13) 정성희, 「조선의 성풍속; 여성과 성문화로 본 조선사회」, 가람기획, 1998,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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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의 소유물이었으므로 계속해서 관원들의 수청을 드는 것이 그 의무였다. 그 

가운데는 ‘방직기녀(房直妓女)’라는 현지첩제도14)도 있었다. 기녀가 갖추어야 할 자

질로써 자색이 뛰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삼예15)(三藝; 詩, 書, 畵), 삼기(三

技; 唱, 琴, 舞), 삼서(三書; 小學, 論語, 女四敎)에 통달하고, 삼살(三殺; 웃음으로 죽

이는 소살(笑殺), 요기로 죽이는 요살(妖殺), 능란한 방중술로 남정네를 죽이는 방살

(房殺))을 갖추어야 하는 등 12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어야 가히 명기로 불렀다.

관기제도에 대하여 폐지의견도 있었으나 만일 창기를 없애면 관리들이 여염집 여

자를 범하게 되어 훌륭한 인재들이 벌을 받게 되므로 없애서는 안 된다고 하였

다.16) 오히려 경국대전에 ‘3년마다 기녀 150명을 뽑아 올린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

고, 성종 때에는 기녀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여 양인출신도 기녀가 될 수 있

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관기제도로 미루어보아 조선시대는 국가가 앞장서서 

성매매행위를 하였다는 결론이 도출된다.17) 한편 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 일군이나 

호병으로 끌려간 부녀자들이 다시 돌아와도 남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회적 

멸시 속에서 살다가 ‘매음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을 ‘회향녀’라 부르

다가 나중에 ‘회향년’ 또는 ‘화냥년’ 등으로 불렸다고 한다.18)

(2) 축첩제도19)

조선시대에 정실부인은 요조숙녀로 자식을 낳아 가계를 잇고 살림을 챙기는 역할

에 그치고, 대화나 풍류를 즐기는 상대는 기생이 맞는 역할분담이 있었다. 이 역할

을 전담하기 위해 들어앉힌 기녀 내지 부녀가 바로 첩(妾)이다.20) 조선시대의 축

첩21)(별가(別家), 소실(小室), 소가(小家), 측실(側室))은 공인된 제도였으며, 처에 준

하는 지위와 함께 재산상속도 인정되었다. 적자(嫡子)가 없을 때에는 서자(庶子)가 

14) 이것은 군관이 현지에 있는 동안 살림도 살아주고 잠자리 수발도 들어주는 한시적 처의 역할을 하는 
기녀를 말한다. 군관이 새로운 임지로 떠나면 그 관계는 해소되고 새로운 군관이 오면 다시 같은 일
을 반복하였다.

15) 예인(藝人)은 조선시대 기생의 또 다른 이름이다. 기녀 스스로도 예인이었지만, 조선시대의 예술과 
문화는 기생을 제외하고서는 말하기 어렵다. 모든 미인도는 기생을 그린 것이고, 국민소설 춘향전도 
춘향이라는 기생이 소재이며, 조선의 명기인 황진이도 있다. 가무(歌舞)는 기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남녀의 성희장면을 노골적으로 그린 춘화(春花; 春花圖, 雲雨圖)의 여자모델은 모두 기생이
었다.  

16) 정성희, 앞의 책, 215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eon Bonaparte)도 ‘성매매는 필요하다. 매춘부
가 없으면 사나이들이 거리에서 양가의 부인을 습격할 것이다.’라고 하여 전통적 통제 정책을 완화 
내지 폐지하였다.

17) 배종대, “형법, 형벌, 양형 -성매매특별법의 경우-”,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2006. 12, 442면.

18) 김용숙, 앞의 책, 601면.
19) 축첩제도는 1915년 총독부 통첩 제24호에 의해 첩의 호적입적이 금지됨으로써 제동이 걸린다. 그 

이후 1943년에는 축첩이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다.
20) 경국대전 권 5 및 형법대전에 보면 첩에 대한 규제가 여러 곳에 있다.
21)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인 이율곡, 이퇴계 등도 첩을 두었다. 또한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그의 넷째 

아들인 임영대군(臨瀛大君)이 20세 되던 해에 악공(樂工) 이생(李生)의 딸인 작은 기녀를 첩으로 맞아
들인 것을 허락한 기록이 있다(조선왕조실록, 세종 81권 20년 4월 23일(병자) 002; 
http://sillok.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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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에 대한 제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인정되었다. 이는 상류사회의 매음이 축첩

제도에 흡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관기(官妓)제도라고 하여 지방관아에 소속되어 

지방사또의 수청을 드는 일종의 공인된 매음제도도 있었다.

또한 ‘춘향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관기 출신의 여성들이 경영하는 술집에서 

매음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소춘풍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평양 등지

의 고급술집에서 양반들이나 상인들을 상대로 매음이 이루어졌고, 남사당 등 지방

을 순회하는 예능인들이 공연이 끝난 뒤에 매음을 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에서 형사에 관한 준거법으로 삼았던 대명률(大

明律)의 범간률(犯姦律)에 따르면 화간(和姦)의 경우에도 장팔십(杖八十)에 처할 것

을 규정22)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어, 성매매도 화간으로 다스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 보는 견해23)도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조선시대의 화간(부부가 아

닌 남녀가 육체적으로 관계함)이란 요즈음의 간통죄 정도로 보는 것이 옳기 때문이

다. 한편 성매매와 관련하여 관리숙창(官吏宿娼)이라 하여 관리나 관리의 자손이 창

가(娼家)에 유숙(留宿)하면 장팔십(杖八十)의 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24) 하

지만 창가유숙(娼家留宿)25)은 성매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도덕성과 원

활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는 것이 초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26), 이를 가지고서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와 같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는 분명히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

었음이 확실하다.27) 기녀라는 명칭의 성매매 종사자가 있었으며 많은 남성들이 기

생집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조선사회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28), 실제로 국가가 성매매를 이유로 형벌까지 동원한 구체적인 사

례를 찾기도 어렵다. 이는 조선시대가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하여 성매매문제의 통

제는 창가출입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창기가 최하층의 신분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충분히 이루어진 듯하다.29)

22) 凡和姦丈八十 有夫丈九十 刁姦丈一白 强姦者絞 未成者杖一白流三千里 强姦幼女十二歲以下者논和
同强論(무릇 화간한 자는 장팔십, 지아비 있는 여자는 장구십, 조간한 자는 장일백, 강간한 자는 교
형, 강간미수자는 장일백류삼천리에 처한다. 12세 이하의 여자를 간음하면 화간이라도 강간으로 논죄
한다.) 刁姦이란 위계 또는 핍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23) 최병각, 앞의 논문, 305면.
24)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에 창가유숙을 이유로 문제가 된 인물로 성종때 이원(11

집 312면), 연산군때 윤탕로(12집 686면), 숙종때 김세진(39집 254면) 등이 있다.
25) 대한제국시대의 형법대전(刑法大全)도 제547조에서 창가유숙을 처벌하고 있으나, 이후 개정되어 동 

조문은 삭제되었다.
26) 최병각, 앞의 논문, 309면.
27)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러한 유형들이 인정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성매매를 공식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최병각, 앞의 논문, 317면)
28) 김성천, “성매매의 비범죄화”, 중앙법학 제6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04, 118-119면.
29) 로마의 경우 원수정기(元首政期)에는 포주의 투자와 관리하에 매음업이 조직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공인된 영업종목이 되었고, 포주, 창녀, 남창은 법률상 불명예자로 취급되었고 매음행위를 범죄로 제
재하지는 않았으나, 전주정기(專主政期)에는 매음영업세의 폐지를 시도하고 포주의 영업을 금지했으나 
창녀의 개인적인 매음행위까지 처벌하지는 않았다고 한다(조규창,「로마형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641-6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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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876년 이후부터 1945년 이전의 성매매정책

1. 공창제의 도입

공창제(公娼制)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성매매행위를 일정 기준하에서 공인하고, 그 

성매매여성과의 성매매행위를 적법행위로서 인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를 공인받은 여성을 공창(公娼) 혹은 창기(娼妓)라고 부르며, 그 공창의 영업

형태를 규정짓고 있는 관례를 공창제라고 한다.30) 조선조 말기에는 성매매여성으로 

기생 이외에도 소위 갈보(蝎甫)라고 불려진 유녀(遊女)들이 점점 늘어났지만, 성매매

를 전문으로 하는 여성들을 국가가 공인하고 공창제를 실시한 적은 없었다. 이러한 

조선의 성매매형태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과정에서 공창제하에 편입되어 갔다. 즉 

16세기경부터 공창제를 실시한 일본은 강화도조약(1876년) 체결후 처음에는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공창제를 실시하였고31), 통감부(統監府)를 설치(1906년)하면서부

터는 조선의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공창제에 착수하였다.32)

1881년 11월 부산에서, 12월 원산에서「대좌부영업규칙(貸座敷營業規則)」,「예창

기취체규칙(藝娼妓取締規則)」33) 등을 영사가 제정하여 영업구역을 한정하고 일본 

내에서 시행하는 매춘관리법을 기준으로 성매매를 관리하게 했다. 1904. 10. 10. 일

본공사관 산하「경성영사관령(京城領事館令)」제3호 '요리점취체규칙'이 발표된 후 

일본당국은 요리점내에서 성행했던 성매매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종래

의 요리점을 1 · 2종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2종요리점(특별요리점)을 대좌부(貸座

敷)라고 하여 이의 영업을 일본영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에서만 하도록 만들었

다. 이것이 공창(대좌부)영업의 시작이었다. 동령은 창기와 창녀를 ‘불특정 다수인들

을 상대로 성교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받는 직업’으로 규정하여, 이를 직업으로 인

정하였다.

한편 1905. 4. 20. 대한제국(光武 9年) 법률 제3호로 공포된「형법대전」제10장(姦

淫所干律) 제539조에서 제558조까지는 일련의 성범죄를 다루고 있다. 이는 대부분 

30) 山下英愛, “한국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석사학위논문, 1991, 2. 
26면.

31)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전업으로 하는 창기가 등장한 것은 1876년 개항 이후이다. 일본은 부산, 원
산, 인천 등 개항지를 중심으로 집창촌(集娼村)인 유곽(遊廓)을 설치하였다. 일본인이 조선에 들어오
면서 저급창녀를 함께 데려와 유곽을 형성하여 점차 확대시켰다. 통감부 통계연감에 의하면 일인작부
(창녀)의 수는 1906년에 2,947명, 1908년에 4,253명, 1910년에 4,417명으로 나타나 있다(임종국 편
역, 「정신대」, 일월서각, 1981. 19면 참조). 

32) 1876년부터 1916년까지의 공창제 도입과정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것으로 송연옥, “일제 식민지화와 
공창제 도입”, 서울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1998, 7-62면 참조. 

33) 예창기취체규칙의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서 예창기업을 하는 자는(단 창기는 만 15세 이상) 본인이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면허감찰을 받을 것, 허가를 받으면 경찰소에 신고할 것, 폐업할 때도 같음, 제
2조에서 예기영업하는 자는 영업취체비, 창기영업자는 영업취체 및 병원비로서 매월 금 2원을 바칠 
것, 제3조에서 창기영업자는 대좌부 외에 기숙하면 안 됨, 제4조에서 창기가 손님에게 불리어 외출하
더라도 오후 12시에는 歸宿하며 딴 데에 숙박하지 말 것. 제5조에서 창기영업자는 매주 1회 성병검
사를 받을 것, 제8조에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자는 20원 이내의 벌금을 물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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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 부녀가 간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위주로 규정되어 있

고, 성매매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동법 제555조에서는 일정한 성행위

를 용이하게 해주는 가옥의 대여 등을 처벌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일정한 성행위란 

간통으로 한정하고 있어, 요즘의 성매매알선행위와는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한 1912. 4. 1. 시행된 제령 11호 조선형사령으로 의용한 일본의 (구) 형법에서도 성

매매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2. 공창제의 전국적인 확대

(1)「대좌부창기취체규칙」의 시행

1916. 3. 31. 전국적 통일법규인「경무총감부령(警務總監部令)」제4호「대좌부창기

취체규칙(貸座敷娼妓取締規則)」을 중심으로 제1호「숙옥취제규칙(宿屋營業取締規

則)」, 제2호「요리옥 · 음식점 · 영업취체규칙(料理屋 · 飮食店 · 營業取締規則)」,

제3호「예기 · 작부 · 예기치옥영업취제규칙(藝妓 · 酌婦 · 藝妓置屋營業取締規

則)」등의 공인(公認)성매매업인 공창의 설치 및 영업과 단속의 근거를 마련하여 본

격적인 제도의 시행을 이루어내었다. 이는 공창(公娼)제도34)가 전 조선에 시행되어 

성매매를 공식화한 것을 의미한다.35) 동 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좌부영업을 경

찰부장이 지정한 장소내에서만 할 수 있고, 대좌부내에서만 창기가 성매매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창기들을 완전히 지역적으로 격리시킨 상태하에서 집단적

으로 모아 대좌부창기취체규칙에서 정한 창기들에 대한 수칙에 따라 철저히 감독받

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규칙에 의해 종래의 2종요리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중

에 있는 자들은 대좌부영업자가 되었고, 2종요리점에서 영업하던 2종기생은 허가받

은 창기가 되었다. 또한 창기들에게서 세금을 받았으며,「경찰법시행령」에 따라 밀

매음, 즉 사창(私娼)만이 금지되었다. 조선에 설치된 공창이 일본의 공창과 다른 점

은 후자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었던 반면 전자는 전국적인 확대를 방치하였고, 이것

이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 분수령이 되었다는 점이다.36)

(2) 기생조합의 결성과 사창의 확산

1913년에는 서울의 다동․무교동 등 술집동네에서 기생조합이 만들어졌다. 관청

에 소속되었던 관기들이 새로운 생업의 유지를 필요로 했고 동시에 그들의 권리를 

34) 창기연령의 하한선을 17세로 정하여 이를 어긴 업자는 영업정지에 처해졌다고 한다(用村湊/유재순 
(역)),「말하는 꽃 기생」, 소담출판사, 2002, 253면). 

35) 이는 일제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일본은 한국통치를 영구히 하고 일본민족의 확산정책을 위하
여 한민족의 조기멸망을 기도하였다. 그 수단으로 채택한 것이 매독정책과 아편정책이었고, 매독정책
은 유곽장려로 나타났고, 아편정책은 아편불단속 조치로 설명된다(한백홍,「실록 여자 정신대 그 진
상」, 예술문화사, 1982, 56면).

36) 이주선,「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 처벌법」, 현안분석 24, 한국경제연구원, 2006. 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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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받기 위함이었다. 즉 관기에서 풀려난 기생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기생조

합을 형성했던 것이다. 1920년대는 성매매업이 일반화되었으며, 사창이 만연됨으로

써 공창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기도 하였다. 1920년대 들어 불경기로 인해 공창이 불

황을 겪게 되면서, 성매매를 허용하지 않고 술시중만 드는 부류였던 기생이나 작부 

등도 손님의 요구에 따라 돈을 받고 성을 제공하는 사창이 번창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공창 여성들은 세금을 내며 성매매를 했었다. 그러나 사창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탈세가 가능했기 때문에 민생고에 처한 여성들이 쉽게 성매매로 빠져들 

수 있었다. 즉 사창이 번성한 이유는 당시 창기 기생들 모두가 세금을 냈으나, 사창

에서는 탈세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사창의 창궐에 대해 당시 사회지배층 남성들은 

성욕처리를 위해 편의상 묵인되고 단속에서 제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매매가 사

회 전반에 성행하게 되었다.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공식적인 성매매 문화(공창)와 

거기서 파생된 불법적인 성매매(사창)까지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향유되었고, 그 결

과 이전에는 소수 지배층에서만 이루어졌던 성매매가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보편화

되었다.37) 공․사창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 형제, 남

편 등 타의에 의해 팔려온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당시의 성매매가 인신매매와 

불가분의 관계였다는 점을 보여준다.38)

Ⅳ. 1945년 이후부터 1961년 이전의 성매매정책

1. 공창제의 폐지

1946. 5. 서울에서 공창업을 하는 유곽업소는 총 124개소에 달하였으며,39) 1947.

10. 20. 전국적인 창기의 수는 2,124명으로 집계되었다.40) 공창업자들은 각각의 조합

으로 등록되었고, 창기들은 업자를 통해 관리되었다.41) 이러한 공창제는 해방 후 여

성단체 등이 공창폐지운동을 전개한 결과 성매매에 대한 정책은 공창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946. 3. 6. 조선부녀총동맹은 남조선 주둔군 총사령관 하지 

중장에게 성매매의 근본적 폐지를 주장한 '공사창제폐지 결의문'을 제출하였다. 이

리하여 1946. 5. 17. 미군정의 법령 제70호「부녀자의 매매 혹은 매매계약의 금지령

(이하 ‘인신매매폐지령’이라고 한다)」42)의 공포로 일체의 부녀자에 대한 인신구속

37) 한국여성개발원,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법무부․여성부, 2001, 17면. 
38) 허일태, 앞의 논문, 445면.
39) 한성일보, 1946. 5. 27.
40) 보건후생부 부녀국, 1948, 새살림 제8호, 1948. 1.
41) 동아일보, 1946. 5. 28.
42)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

약은 전적으로 금지함. 어떠한 매매, 매매계약 또는 협정은 현재에 한 것이나 이전에 한 것이나 혹은 
이후에 할 것이나를 불문하고 사회정책에 전적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무효하며 하등의 법적 효력도 
없음을 이에 선언함.

제2조(부녀자 매매에 관하여 발생한 차금의 수집)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 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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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차금(前借金)과 함께 폐지하였다. 인신매매폐지령의 공포로 사회적 분위기는 

‘공창의 폐지와 창기의 해방’으로 이해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미군정당국은 인신매

매만 금지하였을 뿐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 성매매'는 인정하려 하였다.43)

동법에 의하면 업주와 성매매여성 양자가 합의를 하면 그 관계가 유지되면서 성매

매를 할 수 있었다. 또한 보건후생부에서도 '인신매매 폐지가 공창의 폐지는 아니

며, 사창의 격증과 성병의 만연을 방지하는 방편으로 공창의 존속은 불가피하다'는 

담화를 발표44)하여, 인신매매폐지법을 공창제 폐지와 창기들의 탈성매매의 수단으

로 이해하지 않았다. 법령 제70호 공포 후 유곽업자 36명은 1946. 7. 20. 당국의 허

가에 의해 유곽촌을 동년 8월 1일부터 여관업으로 전환하고, 360여명의 창기 중 

100여명의 창기를 그대로 채용한다는 계획을 실행하였다.45) 일제시대 여관이 밀매

춘행위의 주요 장소였음에 비추어 볼 때, 공창업자들은 이미 밀매춘업으로의 전환

을 꾀하기 시작하였고, 당국이 이를 허가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공창과 밀매춘은 법

령 제정 이전에 비해 전혀 감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성단체, 각 신문사, 정당, 사

회단체의 대표 등은 공창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1946년 후반부터 미군정 보건후생부 산하 부녀국과 우익여성운동단체 주도

의 '폐업공창구제연맹'에 의하여 공창제 폐지가 전개되어 나갔으며, 1947. 11. 14. 남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7호로「공창제도등 폐지령」46)이 제

떠한 차금도 전적으로 사회정책에 위반되고 무효하며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강요하거나 수집할 
수 없음을 이에 선언함. 따라서 어떠한 차금의 수집을 위한 어떠한 소송이나 어떠한 종류의 수속도 
이를 제기하거나 주장할 수 없음. 어떠한 차금의 수집을 위한 기도 또는 금전지불이나 그 인수나 혹
은 대가라도 어떠한 차금을 위한 것이면 어떠한 사람이 하더라도 본령에 위반됨을 이에 선언함.

제3조(매매당사자는 전부 동일죄)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계약을 행한 자 또는 동일한 종류의 계약이나 
협정을 한 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차금을 지불 또는 수집한 자, 본령을 위반하는 자는 당사자, 공모
자나 대리인을 불문하고, 전부 동일죄로 취급하고 주범으로서 처벌한다.

제4조(처벌) 본령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군정재판소의 결정한 바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5조(시행기일)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1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1946년 5월 17일
조선군정장관 미국륙군소장 아처.엘. 러취

43) 법령 발표 직후 군정장관 러취는 법령 제70호의 해석에 대하여 ‘창기를 제3자가 팔아먹는 것이 아니
고 자기 자신이 자진해서 맺은 계약 아래 종사하는 것은 무방하다’라고 발표하였다(한성일보, 1946. 
5. 29.).

44) 조선인민보, 1946. 7. 26.
45) 대동신문, 1946. 5. 30.
46)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령은 日政이래의 악습을 배제하고 인도를 창명하기 위하여 남녀평등의 민주주의적 견지에서 공

창제도를 폐지하고 일체의 매춘행위를 금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916년 3월 경무총감부령 제4호<대좌부창기취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종래 동령에 의하여 취득

한 유곽(대좌부)영업, 창기가업의 허가 및 유곽영업자조합 설치의 인가는 이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제3조 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한다.
     가. 본령에 의하여 폐지된 제도의 업무를 계속하며 또는 경영하는 자
     나. 매춘의 행위를 하며 또는 그 매개, 장소 제공을 한 자
     다. 전호 전단의 자를 상대한 자
     라. 타인에게 성병을 전염시킨 자
부칙
제4조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유곽영업 및 창기가업의 신규허가는 본령 

공포일로부터 이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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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됨으로써 일제시대의 공창제에 의한 성매매는 형식상 폐지되었다. 동령의 제정에

서 제3조(처벌조항)와 제4조(법령의 효력발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우선 제3

조인 처벌조항에서 5만원의 벌금은 영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언제라도 밀매춘업

을 다시 할 정도의 적은 벌금 액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공창제폐지법 

제정을 추진한 입법의원들은 성매매업자들의 생활이 곤란하여 법제정 후에도 업자

들이 성매매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벌금마저 고액을 상정한다면, 이는 무책임

한 처사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공창제폐지법을 추진한 의원들이 제시한 원안대로,

벌금부과에 대한 조항은 결정되었다. 다음으로 제4조(법령의 효력발생일)에서 3개월

의 유예기간이 너무 짧아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그 실시기일을 연장

시키자는 제안을 두고 문제가 발생하였다. 여러 논의 끝에 결국 법령의 효력이 

1948. 2. 14.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결정47)되었다. 이후 1948. 3. 19. 공창제폐지의 시

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명령 제16호「공창제도등 폐지령」48)을 공포하였으니, 이

는 부산에 유곽이 생긴지 48년만에 유곽, 권번, 기생 등 ‘제도로서의 공창’은 완전히 

그 막을 내림을 의미한다. 대신 그 자리에 ‘사창’이 들어서게 된다.49) 동령은 성매매

행위를 한 자, 성매매행위자를 상대로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

의 벌금 또는 그 병과에 처해지는 것을 규정하여,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정

에 따라 폐지될 때까지 성매매 단속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즉 1953. 9. 18.에 

제정된 형법은 성매매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대한

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의 형법 제정시, 성매매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 자체가 없

었던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성매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부녀국 설치령 제

2조 제7항 ‘매소부의 취제와 적정 방법’규정에 의해 공창폐지 업무를 담당50)하게 하

47) 그 후 공창제폐지령은 <법률 제7호의 개정>인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9호로 1948년 2월 12일 다시 
개정, 공포되었다(제3조 라항을 삭제하는 개정).  

48)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령은 1947년 11월 14일부 법률 제7호(공창제도등 폐지령)를 1948년 2월 12일부 법률 제9호(법

률 제7호의 개정)에 의하여 개정됨과 여히 시행함을 목적함.
제2조 1948년 2월 13일 이후 유곽업을 경영하는 자는 본령의 유효일 후 10일 이내에 모든 창기 및 소

재지를 그 유곽 및 그 감독하에 있는 장소에서 퇴거시켜야 함. 퇴거를 시키지 못한 자는 법률 제7조 
제3호 가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간주되어 소정 형벌에 처함.

제3조 1948년 2월 13일 이후 공창업에 종사하던 자는 본령의 유효일 후 10일 이내에 그 유곽과 해당업
에 사용한 그 타장소를 명도하여야 함. 명도를 못한 창기는 법룰 제7호 제3조 가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간주되어 소정 형벌에 처함.

제4조 경찰은 1947년 11월 13일부 현재로 인가된 유곽 및 해당가옥의 일람표를 작성하고 본령 제2조 
및 제3조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각 장소를 조사하여 실존한 사실과 결정된 각 처분 
상황을 민정강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이 보고는 본령 유효일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제5조 경찰은 본령 제2조 및 제4조에 언급된 모든 유곽 및 그 가옥을 조사하여 폐쇄하고 이와 유사한 
유곽 및 그 가옥에 대하여 본령 시행에 필요한 처벌할 권한이 있음.

제6조 본령 규정에 의하여 봉쇄된 가옥의 담보자는 경찰청, 서의 장 또는 경무부장에게 사유를 전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앞서 기술한 가옥에 관한 처분의 중지 또는 취소를 신청함을 얻음.

1948년 3월 19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윌리암. 에프. 띤

49) 미군정이 폐지한 공창이 이후 미군의 기지촌(텍사스촌)을 중심으로 이른바 ‘양공주’라는 이름으로 사
창이 번창하게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배종대, 앞의 논문, 4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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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947. 7. 1. 여성경찰서가 처음으로 설립되었는데, 가장 큰 임무가 밀매춘 단속

업무였다. 하지만 성매매를 일방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게(즉 성병의 전염)만 

해당되는 문제로 인식하였다. 성병검진의 실시와 그 결과에 따라 밀매춘영업의 허

용을 의미하는 허가증의 발부를 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직업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유흥영업정지령에 의해 법적으로도 금지된 유흥업소로 대부분의 공창들을 

알선하는 결과까지 가져왔다. 이러한 국가의 모순적인 입장으로 공창제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를 돕기 위한 사회경제적 보완책들이 마련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인정하는 여러 정책들이 시행됨으로써 공창들

의 탈성매매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창기들의 탈성매매와 성매매의 폐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제정된 공창제폐지법에 의해 창기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은 마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48. 2. 여성들이 창기연맹대표를 두어 시청에 항의하였는

데, 당국은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여 시내의 여관, 음식점 등에 취직시키겠다고 하였

다. 하지만 이러한 당국의 조치는 여관이나 음식점에서 당시 여성들의 밀매음이 문

제가 될 소지가 다분한 곳에 재취업을 시키는 것으로써 모순적 행동이었다.51)

그 결과 성매매여성들은 현실에서 밀매음을 하는 불법적인 범죄자가 되어 법적으

로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 숫자 또한 급증하였다.52) 공창제폐지에 대한 

미군정의 정책은 성매매의 폐지와 성매매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전제하지 않고 제정

한 공창제폐지법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의 결여로 인하여 성매매문제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밀매춘여성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불과하였

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에는 공창제도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창과 고급

요정들이 밀창의 형태로 창궐하였다. 이와 같이 공식적인 성매매인 공창과 거기서 

파생된 비공식적인 성매매인 사창까지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향유되었고, 그 결과 

이전에는 소수 지배층에서만 이루어졌던 성매매가 모든 남성들에게 자연스럽게 보

편화되었다.

2. 기지촌의 등장

1947. 11. 3. 헬믹 미군정장관 대리는 군정청법령 제153호를 발표한다. 이 중 ‘미

국인의 군령위반방조금지’법령 제3조가 매음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미국육군군인 

또는 군속에게 매음부를 제공 또는 제공을 방조하지 못함’이란 내용으로, 당시 미군 

50) 부녀국은 국가재정의 부족으로 공창폐지 대책의 후생비를 국고로 부담하기 어렵고 공창이 전국 각지
에 산재하고 있으므로 중앙 부서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고 각 지방에서 자치
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었다. 이 때 조직된 것이 각 도의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
는 공창폐지대책위원회이다. 당시 부녀국이 지침으로 강조한 것은 성병치료, 교화선도, 직업알선이었
다. 그러나 충분한 재정의 확보나 국가차원의 뒷받침이 없이 ‘위원회’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이었다(조  형 ․ 장필화, “국회 속기록에 나타난 여성정책 시각: 매매춘에 
대하여”, 여성학논집 제7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990. 12, 89면).

51) 박유미, “해방 이후 공창제 폐지와 그 영향”, 상명대학교 사학석사학위논문, 2005. 12, 44면. 
52) 이러한 문제는 2012년 현재 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방 

후 공창제가 폐지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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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미군과 가까운 인사들이 성적 향응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용산에는 일본군 퇴거 이후 미군이 주둔하였고, 그 주변

에는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가 벌어지고 있었다. 해방 이후 공창제도를 공식적

으로 폐지하였을 뿐 성매매여성의 사회 재적응, 지원 등 적절한 후속조치는 취하지 

않아 상당수의 창기들이 미군 기지 중심의 사창(‘양공주’라는 특수한 성매매의 형

태)으로 전업함으로써 공창제도 대신 미군식 기지촌 성매매가 도입되어 하나의 문

화로 정착되었다. 이와 같이 미군정시대는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공창제도가 없어

진 대신 새로운 성매매 문화인 기지촌이 나타난 시기이다. 사창은 미군 주둔 지역

을 중심으로 번창해 나갔는데, 일본군대가 공창을 필요로 했듯이 미군들에게도 이

를 대신할 사창이 필요했던 것이다.

1953. 10. 미군의 주둔이 영속화됨에 따라 미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소위 ‘기지촌’

은 확산되었다. 이 당시의 국회속기록을 보면 미군 상대 성매매를 장려할 정도였다.

이는 주한미군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중시하는 대외 종속적 태도를 보여준다. 여기

에는 한국전쟁 이후 우방국가로서 자리매김된 미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53) 또한 6.25전쟁 

이후에는 전쟁미망인이 발생하고, 경제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성매매행위가 급증하

게 되었다. 그 결과 기지촌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일종의 성매매여

성수용소로서 자매원을 설치하여 성매매를 예방하면서 다른 직업으로의 유도를 하

였으나 성매매행위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Ⅴ. 1961년 이후부터 2000년 이전의 성매매정책

1.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정

1960년대에는 산업화, 도시화 정책으로 인하여 역 주변과 여관, 여인숙, 술집 주

변에 사창가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기강확립의 차

원 및 사회악을 뿌리 뽑는다는 차원54)에서 1961. 11. 9. 윤락행위등방지법(법률 제

771호)이 제정되었다. 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입법취지 및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55) 다만 보건사회부는 ‘미군정 당시 부녀자의 인신매매 

또는 매매춘을 불법화시켰으며 매개자의 처벌을 규정하였으나, 그 운용에 있어서 

선도책임 없는 단속만으로는 사실상 묵인상태에 있었으므로 창녀를 재활시켜 그간 

사회에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라고 밝히고 있다.56)

53) 조  형 ․ 장필화, 앞의 논문, 92면
54) 군사정권은 그 정당성의 확보방안으로 사회악 일소라는 이름의 척결작업으로 성매매를 손꼽았다. 이 

점은 일부일처제의 전통적 가족제도의 바깥에 성매매가 존재하며, 이러한 이분법적 분할 속에서 악
(성매매)을 처단하는 선(일부일처제)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군사정권(악을 방치하였던 무능한 혁명정부
와는 대비되는)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55) 전윤경,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고찰”, 검찰 제114호, 대검찰청, 2003. 12, 390면.
56) 오영근 ․ 박미숙,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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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미군정시대의 과도정부법률 제7호 ‘공창제도

폐지령’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실질적 단속에 필요한 시행령은 8년이 지난 1969년에

야 제정하였다. 1969. 11. 동법의 시행령(10일)57)과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직업보

도시설의 시설기준령(10일)’,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규정(28일)’이 제정되었고, 그 

후 1976년에는 보사부의 예규로서 ‘부녀상담원의 임용 및 배치규칙’이 제정되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관련 시행규칙을 1996년에야 비로서 제정했다는 것이다. 이러

한 법률의 후속조치 지연은 선언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는 한 요

인이 되었으며, 실제 정책 집행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동법은 제1조(목적)에서「본법은 윤락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정화(風紀淨化)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윤락행위의 금지)에

서「누구라도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성매

매에 대한 절대적 금지주의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제14조

(벌칙)에서「제4조 …… 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만원(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하여 형벌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에 대한 처벌형량이 너무 낮아 범죄의 예방적 효과나 법적 제재로서의 실효성이 적

으며 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유형도 실제 성행하고 있는 범죄적 행위유형에 비

해 너무 단순하다는 비판을 받았다.58) 또한 윤락행위를 ‘성을 파는 행위’에 국한하

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남성 손님은 윤락행위자가 아닌 그 상대방으로 규정함으

로써 동법의 쌍벌규정과는 상반되게 일차적인 처벌의 초점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성매매여성)’에게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59)

2. 정부의 모순된 성매매정책 

우리나라의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적 정책은 실제 정책의 실행이나 다른 법률에 

부합되지 않았다. 윤락행위등방지법 내의 특정지역 설치 정책, 관광기본법을 통해 

성매매를 조장했던 관광사업 정책, 3S정책60) 등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한국정부가 

성매매에 대해서 국가관리적 혹은 허용적 태도를 취해왔던 증거들이다. 한국의 성

57) 동령에 의하여 1969. 11.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58) 김엘림,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을 위한 연구”, 여성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여성개발원, 1990. 4, 95

면.
59)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성매매여성만을 단속, 처벌하고 상대방은 거의 처벌하지 않아 왔다. 1989년 4월에 
퇴폐이발소에서 성매매행위를 요구한 남자손님 두 명이 경찰에 입건되었는데, 이것이 법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성매매행위의 상대방을 법위반으로 입건한 사례(동아일보, 1989. 4. 22.)라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즉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여성에 대하여만 적용되어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다. 이 점은 동법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요인이 되어 왔으며, 동법의 사문화의 원인이 
되었다.

60) 3S정책이란 전두환 정부에서 민심을 수습하고 국민적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은밀하게 진행한 우민화
정책으로 여기에서 3S는 Screen, Sports, Sex 등을 뜻한다(정수연,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정책 분
석 연구 -탈성매매여성의 자활과정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석사학위논문, 2006. 
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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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정책은 성매매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에 대한 대원칙을 앞세우면서도, 뒤에서는 

상반되는 성격의 다른 정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공존하여 왔던 것이다.

(1) 특정지역의 설치

법적으로는 성매매의 근절의지를 천명하였지만 전국에 있는 사창지역 특히 군부

대주변의 성매매 지역을 없애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성매매 지역을 설치함으

로써 사창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이 마련되어, 1962. 4. 25. 내무부․법무부․보건사회

부 공동으로 서울역 등 47개 집결지역과 이태원 등 32개 기지촌 등 전국에 104개의 

특정지역을 설치하고, 특정지역내 성매매에 대하여 선도위주로 대응하였는데, 이는 

법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61) 특정 지역내의 성매매행위와 특수 관광호텔에서의 

외국인 상대의 성판매 여성에게는 원칙적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적용을 보류했

다. 특정지역은 소위 ‘관광특구’로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

동과 관계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을 말하는데(관광진흥법 

제2조 제11항), 1971년 제정된「관광사업진흥법」에 따라 이 지역이 법적 금지대상

에서 제외된 것이다. 1964년에는 특정지역의 수가 145개소에 수용인원은 22,972명에 

달하였다. 이 중 89개소의 특정지역은 미군기지가 밀집해 있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었다.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행위는 처벌하고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행위는 허용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수치이다.62)

정부는 미군을 상대로 하는 업소에 면세혜택을 주는 등 기지촌 육성정책을 폈으

며, 1971년부터 1976년까지는 ‘군기지 정화 운동’의 일환으로 기지촌마다 성병 진료

소를 두어 여성들로 하여금 매주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게 하였다. 미군에게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국가적 의무까지 지우면서 기지촌 성매매는 정책적으로 후원

을 받았다.63) 특정지역의 설치로 사실상 일정지역내의 성매매행위는 보호․묵인되

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창제도와 유사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었다. 특정지

역 설치목적은 성매매지역을 일반주택가와 분리하여 시민들의 풍속과 교육에 미치

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 성판매여성의 집단화를 기하여 포주들로부터의 착취에서 

보호하며 자립갱생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성판매여성에 대한 합법적 관리를 통한 

선도사업과 국민보건위생의 보호, 성병관리에도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이라고 

한다.64) 이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정으로 사창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천명했으나, 이미 전국 각지에 산재되어 있고 특히 미군기지 주변의 사창가를 처리

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다. 특정지역은 성매매행위의 단

속을 면제해주는 적선지구로서 사창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61) 성매매집결지의 기원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것으로는 김희식, “성매매집결지(집창촌)의 기원 -박정희 
정권기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제20호, 역사문제연구소, 2008. 10, 255-302면 참조.

62) 오영근 ․ 박미숙, 앞의 논문, 24면.
63) 이옥경, “성매매처벌법 시행에 관한 평가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석사학

위논문, 2007. 2, 28면. 
64) 김명숙, “윤락여성에 대한 제도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석사학위논문, 1981. 2,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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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65) 이로 인해 성매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특정지역에 형성된 

사창으로 유입되는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2) 기생관광의 인정

1971년 관광진흥법이 제정되고, 1972년 국제관광공사를 설립하고 보사부 당국은 

특정지역 내에서의 성매매행위나 특수관광호텔에서의 외국인 상대 성매매에 대해서

는 예외규정을 두어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적용을 보류하였다. 1973년 2월에는 관광

사업진흥법에 근거하여 당시 국제관광공사(1984년 이후 한국관광공사로 개칭)에 요

정과를 설치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유흥업소 종사자, 특히 요정기생에게 

자유로운 호텔출입을 허용하고 통행금지에 관계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합법성을 부

여하는 접객원증명서(유흥업소취업증명서66))를 발부함으로써 이른바 ‘기생관광’을 

외화획득의 방편으로 활용하였다. 심지어 새로이 허가증을 받은 여성들을 위해 대

학교수 등을 동원하여 반공교육 및 성교육 등의 교양강좌를 실시하기까지 하였다.

당시의 국회와 행정부는 미군성매매와 마찬가지로 기생관광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

되게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데67), 이로써 성매매가 비공식적으로 합법화되는 수

준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경제발전을 위한 특정지역의 지정이나 접객원증명서를 

정부가 허용한 것은 경제성장이라는 정책적 필요와 미군주둔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여 국가가 직접 성매매행위 등을 조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금지주의에 위배되는 사실상의 공창제도를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68)

법규상으로는 금지주의를 고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가 규제정책을 실시하

고 있었다. 이러한 규제정책은 법규상의 금지주의와 배치된다는 의미에서 국가가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의 논의

1970년대 말부터 3차 서비스 산업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가 나타났

다. 주로 식품접객업소와 위생접객업소를 중심으로 호스티스, 마사지걸, 면도사, 이

용사 등의 직업이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직업군의 비대화(肥大化)는 여성 잉여 노

동력을 대거 흡수하였다. 이러한 서비스업으로 유입된 여성들은 겉으로는 공식적인 

노동을 수행했지만 음성적으로는 성매매 행위를 제공하는 산업형 성매매라는 새로

운 형태의 성매매 행위가 나타났고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1980년대 후

65) 조  형 ․ 장필화, 앞의 논문, 95면.
66) 일정한 강습을 받은 이 증명서 소지자는 사실상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행위를 할 수 있었다. 

즉 국가가 발급한 성매매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관광공사, 경찰, 보건소가 감독, 관리, 
감시를 하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변형된 형태의 공창제도라고 할 수 있다(배종대, 앞의 논문, 
446-447면).

67) 조  형 ․ 장필화, 앞의 논문, 99면.
68) 오영근 ․ 박미숙, 앞의 논문, 2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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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들어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풍속영업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다. 이와 같이 산업형 성매매가 팽창하게 된 이유는 성매매의 수요자는 특

정한 성매매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그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성매

매의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노동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

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성매매문제가 인신매매의 성행과 AIDS 확산의 원인

으로 지목되면서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성판매여성의 인권보장이 강

조되었다. 올림픽개최를 계기로 풍속영업규제완화로 퇴폐향락산업과 문화가 더욱 

확산되었지만, 이러한 무절제한 사회현실에 대하여 보수적인 성윤리관은 여전히 엄

격하게 유지됨으로써 양자의 괴리 속에서 성에 관한 올바르고 일관된 정책이 확립

되거나 수행되기 어려웠다.69) 이에 1988. 10.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윤락행위등방지

법의 개정문제가 제기되고, 공청회와 의견조회를 가졌으나, 이미 형법뿐만 아니라 

기타 법률(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처벌규정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 처벌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며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라는 점, 법

개정보다는 남성우위의 가부장제․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의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 

등 사회구조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처벌위주로 시행할 경우 법의 

사(死)문화 또는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 금지주의를 원칙으로 한 근본

적인 근절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특정지역 폐

쇄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결국 법개정이 보류되었다. 그 후 1990. 9.

중앙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에서도 성매매행위의 특성상 철저한 단속이나 단속의 

형평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특정지역을 폐쇄하면 집중관리의 어려움과 주택지의 

사창화 확산으로 국민보건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외국의 성매매제도는 계속 

완화되어 규제보다는 사실상 직업으로 인정하고 선도 및 인권보호측면을 강조한다

는 점, 1990. 8. 성매매여성실태조사시 성매매여성들은 직업으로의 인정 및 현상태 

유지를 원하고 있다는 점 등과 같은 이유로 개정을 보류하였다. 그런데 성매매행위

의 방지를 강화하는 초안을 마련하였던 보건사회부는 한편으로는 ‘89년 윤락행위방

지 및 윤락여성선도대책’이라는 자료를 통하여 당시의 윤락여성선도집중지역(특정지

역)은 계속 존치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었다.70)

그러던 중 1991. 10. 서울의 윤락여성수용시설71)에 강제 수용된 여성이 헌법소원

을 청구하였다.72) 또한 1994년 경기여자기술원 방화사건으로 입소생 40여명이 감금

69) 오영근 ․ 박미숙, 앞의 논문, 14면.
70) 김엘림, 앞의 논문, 92면.
71) 보호지도소에의 수용처분과 그 기간의 결정에 있어서 어떤 법적 근거로 1년 동안 시설에 수용처분 

하는가 하는 문제와 시설내에서의 가혹한 처벌 그리고 도망하다 잡히면 수용기간이 한 달 추가되고, 
싸우다 걸리면 20일이 추가되는 기간연장에 있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해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
되었다.

72)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재 1996. 1. 25. 91헌마178. 청구인은 1991. 9. 1.경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호텔에서 윤락행위 혐의로 서울시경 소속 경찰관에게 체포ㆍ연행되어 같은 날 
22:00경 피청구인이 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 제8조에 근거하여 윤락여성에 대한 보호지도 등을 위하
여 설치한 서울특별시립여자기술원에 수용보호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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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성판매를 경험한 또는 성판매를 할 것이 

현격하게 우려되는 요보호자라는 미명 하에, ‘국가’에 의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여성

들이 존재해 왔음을 드러낸 사건이었다.73) 동 사건은 성매매 반대 운동의 초점이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 문제로 모아지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하

여 1994년 보건사회부를 중심으로 법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 자리

는 한국사회에서 성매매 문제에 대한 합의가 얼마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보건사회부는 성매매여성들을 강제 입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보호기간 설정에 대한 타당성 마련에 중점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하였

고, 남성 토론자들은 성매매는 필요악이며 금지정책이 실효성이 없으니 차라리 공

창제74)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여성 토론자들은 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먼저 개정안에 깔린 성차별적 사고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5) 이러한 일련

의 사건을 기화로 시설업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벌칙을 상향조정하는 방향

으로 1995. 1. 5.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1차’ 개정(법률 제4911호)이 이루어진다. 법 

제정 34년만에 있었던 일이다. 개정된 법은 성매매의 원인이 성매매 종사 여성들에

게 있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후 동법은 1999년, 2001년 등 3차례의 개정 

후 2004년에 폐지된다. 제1차 개정은 제1조(목적)에서「이 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

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

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금지행위)에서「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윤락행위 2.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 」

라고 하여 여전히 성매매행위 쌍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제26조(벌칙) 제3항

에서「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하여 형벌을 기존보다 가중하

였다.

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8조 등은 위헌의 법률조항이고 위 수용보호조치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공권력
행사라는 이유로 1991.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인 1991. 10.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심사 결과 1991. 11. 4. 서울특별시립여자기술원에서 퇴
원하여 청구인에 대한 수용보호조치가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이 사건 심판계속 
중이던 1995. 1. 5. 법률 제491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6. 1. 6. 개정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 
법률규정은 모두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 및 수용보호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는 모두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청구라고 할 것이다.

73) 동 화재사건은 방화사건으로 직업보도시설이 사실은 ‘교육’이라는 미명하의 강제수용시설로서 그 안
에서 비인간적인 대우와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민경자, “한국 매춘여성운동사”, 
한국여성인권운동사, 1999, 269면).

74) 이 당시 일부에서 공창제도를 두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 때 여성계의 주류적 입장은 공창제가 
가부장적인 힘의 우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구조적으로 합법화시키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고, 성매매를 제도화하여 합법적인 지위를 갖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조영숙, “성매매
방지법 제정운동평가와 이후 과제”, 서울대 여성연구소/이재인 엮음, 「성매매의 정치학 -성매매특별
법 제정 1년의 시점에서」, 한울 아카데미, 2006, 190면; 조진경, “한국의 성매매문제에 대한 대응: 성
매매방지법제정과 그 이후”,「성매매 극복을 향한 국제연대 및 대안 모색」, 한소리회, 2006, 35면).

75) 이동주, “한국 성매매 반대운동의 프레임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연구 통권 제15호, 한국사
회조사연구소, 2008. 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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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들어 성에 대한 개방화와 인터넷 혁명으로 인한 음란물의 범람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 확산, 가출청소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성매

매가 번성하였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2000. 2. 3. 제정하였다. 이는 청소

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 본인,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

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폭행·채무·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

요한 자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자금·토지·건물 등을 제공하

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 동법에 정한 범죄행

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Ⅵ. 2000년 이후부터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전의 성매매정책

1. 성매매처벌법 제정의 배경

2000년 이전에는 중요한 사회문제인 성매매에 대한 법률논문이나 판례를 거의 찾

아볼 수 없던 것과 관련하여, 2000년 이후의 시기는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형사법

학계에서 상당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다. 2000년 이전의 시기에 성매매는 형사법

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형사법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76) 성매매와 관련한 판결들은 대부분 영업정지 내지 취소

처분에 관한 다툼이 주류를 이루었고,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그러던 중 2000년 발생한 군산성매매업소 화재사건은 순식간

에 성매매를 모든 학문분야에서 다루어야 될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시켰다. 이후 하

급심에서 성매매를 다룬 판결들이 등장하게 되고, 2001. 8. 성매매행위 알선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성의 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으로서 일

면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획기적인 결

정도 등장하게 된다. 또한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작업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형사

법학계에서도 이에 관한 토론회 및 발표논문들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 이 중에서 

76) 이경재, “매춘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그에 대한 형사정책적 입장”,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4호, 
1999. 12,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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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을 제정하게 된 결정적인 몇 가지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을 들 수 있겠

다.

(1) 일련의 성매매업소 화재사건 발생

먼저 2000. 9. 19. 군산시 대명동 소위 ‘쉬파리골목’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면서 

감금되어 있던 5명의 여성들이 화재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쇠창살에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해 온 현실이 드러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그들의 일기장

을 통해 그들이 당한 인권유린의 심각성과 경찰공무원과 업주와의 유착비리가 드러

나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의식을 촉발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15

개 단체들은 2000. 10. 26. 군산화재참사의 책임이 있는 포주와 관련 공무원들을 형

사고발하였고, 이 사건의 유가족들은 2000. 10. 26.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성매매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이에 대법원은 2004. 9. 3. 판결에서 성매매피해여성의 업주상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하였다.77) 또한 대법원은 2004. 9. 23.

판결에서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으로 숨진 피해여성들의 유족들이 국가와 업주를 상

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78)

다음으로 2002. 1. 29. 군산시 개복동에서 성매매 피해여성 13명과 영업주 2명을 

포함한 15명이 화재로 사망하였다. 표면적인 쇠창살은 사라졌지만 밖에서 잠그는 

잠금장치로 인해 가벼운 누전에 의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명을 앗아간 사

77)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
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
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
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
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
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동 판결은 대법원이 최초로 선불금 채무의 무효를 인정한 판
결이다. 

   同旨 울산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4가단41469 판결: 「금융기관이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에게 한 
대출행위가 유흥업소의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에 협력한 것으로서 그 대출금채권이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무효이다.」

78)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윤락녀들이 윤락업소에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
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이 이러한 감금 및 윤락강요행위를 
제지하거나 윤락업주들을 체포·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
물을 수수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방치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국가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동 판결은 군산시 대명동 화재사건으
로 사망한 성매매피해여성 5명 중 3명의 유가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업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
해배상청구소송인데, 원심은 ‘국가는 위자료 6,700만원을, 성매매업소의 업주는 5억 9,000만원을 지
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03. 8. 21. 선고 2002나48599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은 이를 확정하였다. 그러나 ‘범죄행위에 대해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
은 등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군산시의 책
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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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었다. 이는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에 이어 1년 6개월 만에 발생한 대형

참사였다. 이에 유가족과 대책위는 2002년 이후 6년간에 걸쳐 성매매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전라북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2008. 4. 10. 대법원으로

부터 국가책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추가 배상 심리를 위해 사건을 하

급심으로 돌려보냈는데, 전라북도 산하 소방공무원들의 책임79)이 있는데도 이를 인

정치 않은 원심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

다. 이에 2008. 11. 11. 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는 전라북도가 업주들과 함께 사망자

마다 2,100만원씩의 배상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소방공무원들이 소속된 지자체인 

전라북도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80)

이상과 같은 일련의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은 성매매처벌법 제정의 도화선이 되었

다. 또한 국가에 대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되면서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부각되었다. 여성단체들은 연합하여 사회적 인식과 정부의 정책 및 법률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2000년은 경찰에 의한 윤락가 단속활동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때였

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이 맞물려 성매매, 특히 성매매

를 강요당하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여기

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는데, 성매매업소의 화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

의 강제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고, 이들이 착취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와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자발적 성매매는 동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성매매처벌법 제정 시 강요된 성매매의 가중 

처벌 조항의 삽입과 함께, 자발적 성매매는 별 다른 논의 없이 기존의 범죄대상에

서 삭제되지 않고 유지되었던 것이다.

(2)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성계의 적극적인 전략

먼저 2001. 1. 29.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의 출범과 함께 개편되면

서 당시 보건복지부의 여러 복지대상 중 하나로 다루어져 왔던 성매매 문제가 여성

부 권익증진국의 주요 업무로 등장하였다. 여성부는 중앙행정부처의 하나로서 다른 

부처에 비해 소규모였지만 여성행정기구 사상 가장 높은 위상과 가장 많은 조직,

기능, 인력을 가진 부서로 출범하였다. 과거 조정과 통합의 기능만을 수행해 온 여

성정책기구와는 달리 집행부처로서 국무회의 의결권, 의안제출권, 법률제정권을 갖

게 된 것이다. 여성부의 출범으로 성매매에 대한 정책은 여성정책의 주요과제가 되

79) 화재에 앞서 실시된 합동점검에서 전라북도 산하 소방공무원들이 해당 장소에 대한 피난 및 방화시
설 설치 등을 권고하지 않아 직무를 위배한 책임.

80) 그 밖에도 2001. 2. 14. 부산시 완월동에서 감금된 여성 4명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 2005. 3. 27. 
서울시 하월곡동에서 성매매여성 5명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 등이 발생하는 등 성매매업소의 크고 작
은 화재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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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성매매에 대하여 적극적인 국가개입의 의

지를 표명하였고 또 실천하였다.81)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여성부는 2001년 

4월부터 12월까지 법무부와 공동으로 당시 한국여성개발원에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를 용역의뢰하면서 대체법률안 마련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에 관

한 국민의식조사, 성매매방지대책 관련 간담회, 성매매방지를 위한 법적 대안마련 

공청회 등이 진행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방지에관한법률’의 초안이 마련되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폐지하고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

관한법률’로 제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여성부는 2002. 6. 범정부 차원의 ‘성매매종합방지대책’을 발표하는 등 과거

와 달리 성매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표명하였다. 성매매업소 화재사

건 이후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제적인 대응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사법적․복지적 차원

에서의 대응방안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한 일부 여성단체들도 법안 마련에 착수하였

다.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거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기 위해 

소개의원으로 조배숙의원을 파트너로 정하였다.82) 2001. 11. 26.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당시 상임대표였던 지은희 대표83)외 2인의 이름으로 조배숙 의원실을 통해 ‘성매매

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법은 

급진적 여성주의의 색채가 진한 스웨덴의 ‘성적 서비스 구매 금지에 관한 법’을 그 

입법례로 한 것이다. 성을 파는 여성은 가부장적 권력구조의 희생자이자 남성 폭력

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녀의 행위가 강압에 의한 것이든 자의에 의한 것이든 성판

매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반면에 성매매를 매개하거나 알선한 개인이나 

집단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급진주의적 여

성주의의 관점에 기초한 스웨덴법의 ‘선택적 비범죄화’논리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은 스웨덴과 같은 선택적 비범죄화를 주장했지만, 곧 철회하였다. 원래 여성 세력의 

구상이었던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기 위해 초안 작성 

과정에서 쌍벌처벌주의로 조정되었다.84) 이는 성매매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전환해 

여성만을 비범죄화할 경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강한 한국에서 사회적 저항에 부

딪칠 것을 우려해 법안 제출 전에 수정한 것이다.

81) 여성가족부,「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성과」, 2007년 여성정책 전략센터 연구자료(2), 2007, 2-3면.
82) 법무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성매매방지법의 입법과정을 주도하기 위하여 법사위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의원이 필요하였는데 마침 조배숙의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검사이자 최초의 법사위위원
으로 알려져 있었고 법사위에 배정되어 있었던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16대 국회 개원 3개월 후 의원직을 승계하여 국회에 진출했는데,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
이 분리될 때 성매매처벌법의 통과를 위해 의원직을 사직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으로 매우 곤란한 입
장에 처하면서도 법의 제정에 노력하였고, 여성단체 출신인 조배숙 의원의 비서관이 조배숙의원과 여
성단체간의 연계형성에 기여했다. 이는 청원단계에서부터 여성단체가 전략적 접근을 한 것이다.

83)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지은희 대표는 이후 노무현 정부시절에 제2대 여성부장관을 역임한다.
84) 유숙란 ․ 오재림 ․ 안재희, “한국, 스웨덴, 독일의 성매매 정책 결정과정 비교분석: 성매매관련 공공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3권 제4호, 한국여성학회, 2007. 12,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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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02. 1. 29. 군산지역에서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으로 

15명의 사망자가 속출되자,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어 여성단체

는 이를 계기로 법률 제정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입법청원을 소개한 조배숙의원

실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내에 구성된 ‘성매매방지법제정특별위원회’와의 지속적인 논

의과정을 거쳐 입법과정에 돌입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간담회와 설명회를 거쳐 

2002. 7. 25. 국회의원 74인이 성매매의 처벌과 피해자보호를 함께 담은 통합법85)

형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이 안은 

기본적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법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법률안 발의 후 국회 의안과에서는 법률안이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대체입

법이라 소관위원회는 여성위원회가 원칙적으로 맞으나 법률안의 내용상 처벌내용이 

반이 넘어 이런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루어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 회부할 상임

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의안과는 제안한 법률안을 두 개의 법률안으로 

분리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2002. 9. 11. 조배숙 의원 등 국회의원 86인이 ‘성

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안’으로 분리하여 다시 정기국회에 발의86)하고, 앞의 발의안을 철회하였다.

(3) 노무현정부의 등장

2002년 대선과정에서 여성단체는 국회에 심사중인 성매매처벌법의 조속한 통과와 

성매매방지업무가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 

성매매방지기획단을 설치하도록 제안하였고 이를 당시 노무현 후보가 받아들여 공

약화하였다. 2003. 2. 대통령 중점 공약사항(제8호)의 하나로 성매매방지가 의제로 

선정되고, 동년 6월에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이 마련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2004. 3. 31. 성매매방지기획단은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통해 

여성부를 비롯해 법무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경찰청 

등의 여러 정부 기관과 합동으로 성매매 금지 원칙에 기반한 정책(3개 분야, 18개 

과제, 73개 시책으로 구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04. 11. 10. 기존 성매매방지기

85) 통합법으로 제출한 것은 법률안이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대체입법이므로 여성부가 소관부처이며 따라
서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도 국회내 여성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하여 입법의 취지를 공
감하고 있는 여성의원들이 다수인 여성위원회가 심사토록 하면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박진경,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
원 공공정책학석사학위논문, 2006. 2, 51면).

86)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성매매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를 함께 규정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성매매처벌법은 처벌을 담당하고, 성매매방지법은 보호를 담당하는 것으로 각각 
분리하여 별개의 법률로 제정하였다. 기존의 법이 처벌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법률에 규정한 
것은 성매매행위의 적발과 처벌 및 보호를 연계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처벌과 보호를 
각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정부부처의 업무분야에 따라 소관부처를 정할 수 있고, 그것이 업
무를 추진하는데 정확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김용우, “성매매관련 법률의 내용 및 의의”, 
국회보 제462호, 국회사무처, 2005. 5, 117면). 이러한 법의 분리는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을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성
단체의 제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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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단을 성매매방지추진점검단87)으로 전환․신설을 통해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기본

계획을 고수하면서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 및 정부부처간의 업무 협조와 역할 조정 

등의 차원으로 연결되고 있다. 한편 참여정부는 성매매처벌법 제정을 주도했던 한

국여성단체연합의 상임대표(1996년~2001년까지 제5대, 제6대 상임대표)였던 지은희

를 제2대 여성부장관으로 임명하였고,88) 법무부 장관에 강금실 변호사89)를 임명하

였다. 이로 인해 성매매처벌법의 심사과정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2. 성매매처벌법의 제정

앞에서 살펴 본 배경을 토대로 노무현 정부는 1000여년의 유녀제도, 500여년의 

조선 기녀제도, 40여년의 일제 공창제도, 60여년의 사실상 성매매의 비범죄화현상을 

근절하겠다고 2004. 3. 22.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폐지90)하고「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7196호, 2004년 9월 23일 시행)을 만장일치91)로 

제정하였다. 이는 17대 총선을 한 달 남짓 남긴 시점이었다. 총선을 앞둔 시기에 보

수적 의견들이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 논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성매매처벌법 통과의 한 전략으로 평가된다.92)

성매매처벌법은 제1조에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이 법은 성매매 ․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에 대한 정의 및 이에 

대한 금지 나아가 형사처벌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동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에서「‘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 약

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성매매의 정의규정을 둔 다음, 동법 제4조(금지행위)에서「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라고 하여 절대적

87) 이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14개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장(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여성부 
차관 공동), 위원(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
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세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장급), 간사(여성
부 권익증진국장, 국무총리실 국장), 기타(필요시에 관련 전문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공
무원 등 추가 위촉 가능). 

88) 제1대 여성부장관은 한명숙이었는데, 한명숙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제4대 상임대표직을 수행하였다. 
89) 강금실 장관 취임 이전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던 법무부의 공식적 입장은 

취임 이후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여성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새 법률의 제정으로 
입장을 바꾸었으며, 여기에는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오혜란, “성매매방지
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여성
연구 통권 제67호, 한국여성개발원, 2004, 68-69면).

90) 성매매처벌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91) 성매매방지법은 출석의원 172명 중 기권 1명, 찬성 171명이었고, 성매매처벌법은 출석의원 174명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또한 두 법안은 소위원회에서도 각각 10명과 25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
었다. 

92) 당시 여성부 장관의 인터뷰에 의하면 ‘일종의 전술이었다. 너무 성매매처벌법에 관한 공론이 확산되
면 반대그룹이 많아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별로 효과적이 아니다. 그 당시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
었다’라는 부분이 등장한다(박진경, 앞의 논문,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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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매매금지 입법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를 대비하여 동

법 제21조(벌칙) 제1항에서「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상의 처벌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성을 판 여성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있어서(동법 제6조 제1항) 성매매로 인한 형벌을 받게 될 주된 

대상은 남성이 될 전망이다.93) 성매매여성의 경우 성판매자와 성매매피해자로 구분

하고 성매매피해자는 불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동법은 윤락행위등방지법보다도 성

매매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세분화 및 법정형을 대폭 상향조정한 것이 특징

이다. 즉 성매매 행위만이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성매매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반

영하여, 성매매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은 완화하는 반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

하는 등의 중간 알선 매개 행위를 차단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Ⅶ. 글을 마치며

인류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도덕적 관점에서 비난과 비판,

국가권력에 의한 다양한 제재 등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았고 오히려 증가․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성매매가 그 나름대로 존재의 효율

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94) 즉 인간의 성욕을 충족시키는데 있

어서 성매매가 여타의 대안보다 우월하거나 최소한 동일한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매

매는 관리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완전한 근절은 불가능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좌부영업규칙, 예창기취체규칙, 부녀자의 매매 혹은 매매

계약의 금지령, 공창제도등 폐지령, 윤락행위등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처벌

법 등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하여 성매매에 관한 정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시행되

기까지 여러 차례의 논쟁이 있어 왔는데, 이것의 주요 쟁점은 성매매를 모두 처벌

하자고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성매매와 관련된 처벌의 적용범위 및 대상에 

관한 논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성매매 논쟁의 큰 흐름은 다음

의 4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첫째, 성구매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여성은 성매매피해자

로 간주하여 비범죄화할 것을 주장하는 여성단체들의 입장이다. 둘째, 타인을 착취

하는 형태의 중간매개자는 처벌하되, 중간매개자가 개입하지 않는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모두를 비범죄화할 것을 주장하는 형법학자들의 입

장이다.95) 셋째,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입장과 같이 도덕주의적 관점에서 성매매

를 바라보며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전면적으로 범죄화할 것을 주장하는 입

93) 배종대, 앞의 논문, 438면.
94) 同旨 이주선, 앞의 논문, 57면. 
95) 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논문을 정리한 것으로는 박찬걸, “성매매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0. 2, 198-199면. <표-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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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다. 넷째, 성매매처벌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며 공창제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현행법의 입장은 첫 번째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는 성매매금지라는 이슈가 내포하고 있는 도덕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성매매금지는 누구도 공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윤리적 문제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형성과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도덕

성이 높은 쟁점에 대하여는 반대할 명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체로 문제의 해결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 즉 정책수단이나 집행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96) 성매매처벌법의 경우에도 성매매가 근

절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주로 정책대안의 효과성이나 

집행가능성, 집행수단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핵심을 이룬다. 성매매처벌법의 경

우, 총 10회에 걸친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들을 보면 이러한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러 이견조율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이 애초에 요구하였던 처

벌형량이 완화되었고, 성매매된 자의 범위도 축소되었으며, 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

례는 공소시까지로 축소되었고, 수사기관이 성매매된 자의 추정과 관련한 입증책임

을 갖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다.97) 이것은 여성단체들의 강력한 주장을 고려하면

서도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이나 관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법률 자체에 대한 찬반 논의는 거의 없고, 과정이나 집행수단에 대한 논의가 중심

을 이룬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성매매처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거의 만장일치

에 가까운 찬성으로 확정된 것이나 9월 23일의 시행을 확정한 국무회의에서도 성매

매처벌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

을 위한 토론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반대할 명분이 없는 도덕적 이슈가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98)

하지만 성매매처벌법 제정의 기본방향은 중간매개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형사

법 적용에서 최대한의 차별적 법적용, 즉 피해자 범주를 최대한 확장함으로써 여성

들을 실제로는 비범죄화하려는 의도가 핵심이었다.99) 즉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처

벌강화는 그 논의의 핵심이 아니었다.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처벌법의 형벌규

정을 비교해보면 자발적 성매매죄 이외의 모든 성매매 관련 범죄의 법정형은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목적의 알선, 인신매매의 

96) 목진휴 ․ 홍성걸, “성매매방지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행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행정연구원, 
2006. 4, 239-240면.

97) 당초에 여성계에서 입법안으로 제시했을 때에는 ‘성매매된 자’라는 규정이 있었다. 성매매된 자라고 
하는 추정규정 속에서 다분히 노리고자 했던 것은 성매매 자체를 소위 여성의 존엄성, 명예, 온전성
에 대한 침해로써 그것 자체가 하나의 보호법익으로서 규정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는데, 법
안이 국회 법사위의 심의과정에서 빠져버렸다(김은경, “제25차 여성정책포럼 발표문”, 여성정책포럼 
제9호, 2005, 여름호, 57면). 

98)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고위공직자의 전언에 의하면 성매매처벌법이 30조원 규모의 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의미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
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은희 여성부장관이 굳은 얼굴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재경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이 입을 다물었고, 대통령도 별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한다(목진휴 ․ 홍성걸, 앞의 논문, 254면).

99) 조영숙, 앞의 논문, 18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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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적인 축소’를, 성매매방지법은 ‘탈성매매를 위한 자립, 자화지원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모든’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것은 아예 목표로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

다. 현실적인 이유로 성매매를 모두 단속하여 이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매매방지정책은 처음부터 알선행위와 인신매

매, 강요된 성매매 등을 주요 단속대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

매 자체의 근절을 목표로 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성매매 수요를 줄이고 성매매 여성

의 공급을 최소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성매매를 최소화시키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성매매의 오랜 역사성과 동서를 불문하는 보편성에 비추어 볼 때, 형

사처벌을 통해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성매매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한국사회에서 뿌리를 뽑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형사정책은 사

회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며, 그것은 사회정책의 일부일 뿐이라는 전통

적인 명제를 상기해야 한다. 비단 형사처벌을 동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성매매의 근절은 이루어 질 수 없다.

끝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매매정책 변천과정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조선

시대 말기 이전까지는 가부장적인 시대상황 및 남녀차별의 고착화로 인하여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행위에 대한 남성들의 지배문화가 팽배해 있었던 시기이므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의 문제는 철저히 도외시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후 일제시대에 도입

된 공창제도는 우리 민족의 우민화 내지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로 평가

할 수 있는데, 이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성매매의 전국적인 확산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았다. 해방 후 미군의 정착으로 인해 공창제는 비록 공식적으

로 폐지되기는 하였지만 풍선효과로 인한 사창의 확산과 군부내 주변의 비공식적인 

공창의 유지는 성매매의 근절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961년 윤락

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이와 모순되는 정부의 시책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의 묵인은 법규범과 현실간의 괴리만 초래하였을 뿐 성매매의 근절은 요원한 

것이었다. 2000년대 들어 여성부의 등장과 여성들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인하여 성

매매여성의 인권문제가 크게 부각되었지만, 이마저도 자발적 성매매의 궁극적인 금

지정책이라기 보다는 중간알선업자의 근절 및 비자발적 성매매의 금지라는 점에 주

안점을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는 현재까지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공식적인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갖가지 편법적

인 변종업소의 출현만을 촉진시키고 말았다. 특히 성매매처벌법 제정과정에서 발견

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은, 성매매를 범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일관성 있

게 유지되어 온 반면에, 성매매를 범죄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형법학계에서

만 주장되었을 뿐 입법과정에서 별 다른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성매

매처벌법은 실질적으로 ‘성매매여성을 위한 법’이 아니라 소위 ‘성매매여성을 위한

다고 주장하는 일부 여성들을 위한 법’이 되고야 말았다. 이로 인하여 공정성을 지

녀야 할 성매매처벌법은 일부 여성들의 편향적인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는 것이다. 주류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을 단일한 범주로 설정함으로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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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인 여성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소수자 여성들의 목소리를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성매매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자체의 특수성에 따라 법률제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의 표출이 극도로 일방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생계에 직접적 위협을 

받게 된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법의 시행 이후에 나타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적어도 자발적 성매매에 관한 한 견해의 대립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고 합의되지 않은 상

태에서 오로지 일방의 입장만을 밀어부친 나머지 법으로 제정된다면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합의는 도저히 도출될 수 없는 파국적인 논쟁의 연속만을 자초하게 됨을 명

심해야 한다.


